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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서비스업에 별지 목록 기재 표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 , 

원고들에게 각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5,000,000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2% .

항소취지2. 

제 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청구를   1 , 

기각한다.1)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등 . 

원고 주식회사 이하 원고 이라 한다 은 사식 및 제판   1) A( ‘ A’ ) 1989. 11. 30. ( ) 寫植

( ),製版 2) 인쇄 및 제본업 부동산 관리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 , 2000. 9. ․

신문의 발행 및 판매 도서잡지의 출판 및 판매 교육문화에 관한 사업 인터넷 관20. , , , 

1) 제 심판결 중 제 심 공동피고 1 1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에 대한 자백간주 판결 부분은 전부 패소한 이 항J( ‘J’ ) J

소하지 아니하여 분리 확정되었다.․

2) 사식 은 사진 식자의 줄임말이고 제판 은 인쇄판을 만드는 일을 뜻한다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 ( )’ ‘ ’ , ‘ ( )’ ( ).寫植 製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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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사업 등을 목적에 추가하였다.

원고 은 창간되어 강제 폐간되었다가 복     A , 1960. 8. 1. 1980. 11. 25. 1988. 8. 1. 

간된 을 발행하고 있는 주체이고 위 신문은 제호를 로 바꾸었다“A” , 1998. 1. 21. “K” .

원고 주식회사 이하 원고 라 한다 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2) E( ‘ K TV’ ) 2000. 5. 19. ․

공급업 위성방송사업 종합유선 방송사업 상표법상 상품의 제조판매 및 상표대여사업, , , , 

부동산 기계 장비 임대 관리용역업 인터넷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 2012. ․ ․ ․

증권정보제공업을 목적에 추가하였다3. 28. .

원고 는 경제 전문 방송을 표방하여 개국한 를 운영     K TV , 2008. 10. 10. “K TV”

하고 있는 주체이다 는 개국할 당시부터 . “K TV” “ 에 가 이어져 결합” “K TV”

된 표장을 사용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누리집 등에서 , “ ”

를 자신의 표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갑 제 호증의 등 참조( 2 1 ).

피고는 유사투자자문업 금융자문 컨설팅업 투자정보제공서비스업   3) 2020. 4. 13. , , , 

부동산 매매 분양 임대업 등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나 원고 의 상표 출원 및 등록 등 . A

원고 은 다음 각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았다 이하 제 등록상표를 통틀어    1) A ( 1, 2, 3

원고 등록상표라 한다‘ ’ ).

가 제 등록상표 갑 제 호증의     ) 1 ( 8 3)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상표 제 호       / / : 7023 / 2001. 7. 10. / 2003. 2. 24.○ 

표장      : ○ 

지정상품 지정서비스업      : ○ ․ 제 류 신문 제 류 편집업 인쇄업 사진보도업16 , 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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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 등록상표 갑 제 호증의     ) 2 ( 8 2)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상표 제 호       / / : 7047 / 2001. 8. 29. / 2003. 2. 27.○ 

표장      : ○ 

      ○ 지정상품 지정서비스업 제 류 신문 잡지 팸플릿 연감 서적 회화 사진: 16 , , [ ], , , , , ․

글씨 카탈로그 전화번호부 제 류 편집업 인쇄업 사진보도업, , , 42 , , 

다 제 등록상표 갑 제 호증의     ) 3 ( 8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상표 제 호       / / : 549513 / 2002. 8. 29. / 2003. 5. 29.○ 

표장      : ○ 

지정상품 제 류       : 16○ 잡지, 팸플릿[ ], 연감 서적 카탈로그 전화번호부, , , 

원고 은 다음 상표를 출원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등록거절결   2) A 2007. 12. 24. 

정을 하였고 원고 이 위 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 A 2008. 1. 24. 

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2008. 10. 8. .

출원번호 출원일 제 호       / : 41-2007-9608 / 2007. 4. 9.○ 

표장      : ○ 

지정서비스업      : ○ 제 류 뉴스전송업 데이터통신업 인터넷을 이용한 영상 및 38 , , 

음성 전송업 통신망을 이용한 주식시장정보 송신업 교육방송업 등, , 

한편 원고 은 다음 표장을 출원하였는데 지정서비스업 중 일부에    3) A 2007. 4. 9. , 

등록거절 사유가 있다는 특허청 심사관 의견에 따라 해당 부분을 분할 출원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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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 분할한 무선통신업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등록거절결정이 있2008. 3. 4. 

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상표가 등록되었다, .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상표 제 호       / / : 164408 / 2007. 4. 9. / 2008. 4. 3.○ 

표장      : ○ 

지정상품 제 류 라디오 방송업 텔레비전 방송업 등      : 38 , ○ 

다 피고 사용표장 등 . 

피고는 인터넷 방송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을 통하여 증권투자정보를 제공   1) , (SNS) 

하는 영업을 하면서 증권방송 및 이를 포함하는 표장을 사용하였다“K ” .

피고는 다음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았고 자신의 영업에 사용하고 있다 이하    2) , ( “K

증권방송 및 이를 포함하는 표장과 통틀어 피고 사용표장이라 한다” ‘ ’ ).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상표 제 호       / / : 37617 / 2020. 10. 15. / 2021. 4. 9.○ 

표장      : ○ 

지정상품      : ○ 제 류 금융자산 관련 방송업 증권방송업 등38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 가지번호가 있는 것 , 1, 2, 3, 8, 9, 15, 25, 30, 32 (

은 특정하지 않는 한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호증 각 기재 공지되었, ), 3, 10 , 

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2. 

가 원고들 . 

피고는 원고 등록상표와 유사한 피고 사용표장을 원고 등록상표 지정서비스업과    1) 

유사한 별지 목록 기재 서비스업에 사용하여 원고 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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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원고들의 영업표지인 와 유사한 표장을 사   2) “A”, “K TV”

용하여 원고들 영업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 조 제 호 나 목의 부정경쟁행위에도 해( ‘ ’ ) 2 1 ( )

당한다.

이에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사용표장의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을    3) 

구한다 원고 은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를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주장하였다( A ).

나 피고 . 

피고가 영위하는 유사투자자문업은 원고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지정서비스업인    1) ․

신문 잡지 인쇄업 등과 유사하지 않다 피고가 , , . 원고 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A

수 없다.

는 단지 서울의 경제를 뜻하는 말로서 원고들이 그 사용을 독점할 권리가    2) “K” ‘ ’ , 

인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원고들이 영업에 쓰는 표지인 에서 부분만으. “A”, “K TV” “K” 

로는 식별력이 없고 원고들 영업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 . 

에게는 원고들 영업표지를 도용하려는 부정한 목적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가 부정경쟁.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3. 

가 원고들 영업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 

관련 법리   1) 

부정경쟁방지법 제 조 제 호 나 목에서 말하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     2 1 ( ) ‘

을 표시하는 표지란 국내의 전역 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이 ’

그것을 통하여 특정한 영업을 다른 영업과 구별하여 널리 인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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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단순히 영업내용을 서술적으로 표현하거나 통상의 의미로 사용하는 일상용어 , 

등은 포함하지 않으나 그러한 경우라도 그것이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거래자나 일반 , 

수요자들이 특정인의 영업을 표시하는 표지라고 널리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위 법이 

보호하는 영업상 표지에 해당한다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만으로 구성된 상표라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을 표시. '

하는 표지 인지는 사용한 기간 방법 모습 사용량 거래범위 등 거래의 실정과 사회통' , , , , 

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하나의 기준이 된다 대법원 ( 2004. 7. 

선고 도 판결 대법원 선고 도 판결 대법원 9. 2003 5837 , 2006. 1. 26. 2003 3906 , 2006. 

선고 도 판결 대법원 선고 도 판결 등 참조5. 25. 2006 577 , 2008. 5. 29. 2007 10914 ).

구체적 판단   2)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 내지 내지 호증      , , 11 14, 22, 23, 26 29, 33

각 기재 공지되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영업을 표시하는 표지로서 과 는, “A” “K TV” , 

적어도 피고가 설립된 년 월 무렵에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가 되었다고 2020 4

봄이 타당하고 그 주지성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유지되고 있다, .

은 국내 최초로 종합경제지 를 표방하면서 창간되었다 그러     “A” 1960. 8. 1. “ ” . ➀

나 이른바 언론 통폐합 조치로 강제 폐간되면서 에 통합되었다가 1980. 11. 25. ‘ ’ L

년 복간된 이후 설립된 원고 이 그 무렵부터 위 신문을 발행하고 1988 1989. 11. 30. A

있다 은 년 전면 가로쓰기를 도입하면서 제호를 로 바꾸었고 이 사건의 . “A” 1998 “K” ,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발행되고 있다.

원고 등록상표가 등록될 당시에 시행되었던 구 상표법 법률 제     (2014. 6. 11. 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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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조 제 항에 따르면 상품의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12751 ) 6 1 , 

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제 호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만( 3 ), 

으로 된 상표 제 호 등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제 조 제 항에 따르면 그러한 ( 4 ) , 6 2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 전에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사이에 그 상표가 누군가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한다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은 상표를 사용한 해당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었다 대법원 선고 후( 1990. 11. 27. 90

판결 참조816 ).3) 별다른 특징 없이 라는 문자로 구성된 원고 등록상표가 등록될  “K”

수 있었던 것도 에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가 신문 잡지 인쇄업 등에 관하여 , “K” , , ➀

단지 서울의 경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 사이에 출처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 ’

음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사단법인 협회 이하 협회라 한다 에서 매년 내는 부수공사 보     M ( ‘M ’ ) “ ( ) 部數公査➂

고서 에 따르면 의 년부터 년까지 월평균 인증부수는 다음과 같다” “K” 2012 2020 .4) 협 M

회의 부수공사 결과는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

조가 대통령령 제 호로 개정되어 위 협회가 국내 유일의 신문부수 2021. 11. 9. 32110

인증기관으로서 지위를 잃기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 법률 제 조 제 조에 따6 , 7

라 정부광고를 실을 신문 및 잡지를 홍보매체로 선정하기 위해 전체 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부수를 확인하는 자료로 쓰였는바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자료라고 인정할 수 있, 

다.

3) 위 개정으로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 이기만 하면  “ ”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을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게 되었다, ‘ ’ .

4) 원고 대리인은 소장에서 년부터 년 월까지 발행부수 를 단순 합산하였으나 갑 제 호증의 및  2012 2021 11 “ ” , 26 1, 2 

협회 신문부수 보고서규정 등에 따르면 발행부수 란 해당 연도 발행부수의 월평균 값으로 위와 같이 합산한 M “ ” , 

값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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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증부수는 유료부수를 기준으로 년 일간신문 개 중 위      “K” 2019 163 20 , 2020

년 일간신문 개 중 위였고 명시적으로 경제신문을 표방한 일간신문 중에는 115 13 , “N”, 

에 이어 와 함께 위권에 해당하였다“O” “P” 3, 4 .

한편 는 개국한 이래 년 넘게 케이블 방송 채널 등에     “K TV” 2008. 10. 10. 10➃

서 경제 전문 방송을 이어 오고 있다 와 더불어 두 개밖에 없는 시청률 조사 . Q[Q(Q)]

회사 중 하나인 유한회사의 확인서 갑 제 호증 에 따르면 의 년부터 R ( 33 ) , “K TV” 2016

년까지 수신경로별 월평균 시청률은 다음과 같다2021 .

위 확인서에는 단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원고는 백분율을 표시한 것이라고       [ ‘ ’

한다 갑 제 호증 참조 그것만으로 시청자 규모를 알 수도 없으나 비교적 꾸준한 ( 11 )], , 

수요층이 있다는 점은 확인된다 특히 가 내지 에서 개국한 채널임을 . “K TV” “A” “K”

공공연히 표시해 왔음을 고려하면 로 인하여 경제정보 수요자들은 가 영업, “K TV” “K”

의 출처라는 점을 더 널리 인식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시청률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여 원고들 영업표지의      , ‘➄

연도 발행부수 발송부수 유료부수 연도 발행부수 발송부수 유료부수

2012 85,878 84,527 59,838 2017 86,735 86,212 60,218

2013 84,329 83,968 59,274 2018 101,099 100,585 62,441

2014 81,725 80,712 54,977 2019 102,442 101,931 62,492

2015 83,993 82,995 56,654 2020 82,040 81,568 55,894

2016 84,635 83,976 57,955 년은 최종 부수를 알 수 없어 생략2021

연도 유료방송 IPTV 위성방송SKY( ) 케이블

2016 0.00414 0.00905 0.00411 0.00236

2017 0.00315 0.00397 0.00285 0.00271

2018 0.00289 0.00350 0.00438 0.00235

2019 0.00372 0.00381 0.00328 0.00363

2020 0.00318 0.00381 0.00415 0.00254

2021 0.00437 0.00468 0.00696 0.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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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부정경쟁방지법 제 조 제 호 나 목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것에 해당하려면        2 1 ( ) “ ” 

단순히 그 표지 등을 이미 사용하고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계속적 사용 품질개량, , 

광고 선전 등으로 우월적 지위를 획득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기는 하나 국내 전역에 , 

걸쳐 모든 사람들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저명의 정도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 ’

은 아니고 국내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서 알려지게 

된 이른바 주지의 정도에 이른 것으로 충분하다 대법원 선고 도‘ ’ ( 2012. 4. 26. 2011

판결 참조 또한 주지성을 인정하기 위해 그 범위의 모든 사람들이 해당 표지10469 ). 

를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는 볼 수 없고 영업의 종류 형태 성질 등을 고려하여 그 , , , 

영업과 관계 맺는 거래자나 수요자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앞서 본 것처럼 이 년 창간되어 오늘날의 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점       “A” 1960 “K” , 

는 경제신문 중에서는 위권의 주요한 매체라고 볼 수 있는 점 의 존재“K” 3, 4 , “K TV”

도 관련 거래자나 수요자 사이에 의 표지성을 강화하는 요소인 점 등에 비추어 보“K”

면 설령 위 의 시청률 자료가 그 자체로 백분율을 나타낸 것이라고 보더라, “K TV” ➃

도 그것만으로는 과 나아가 신문 등을 통하여 경제정보를 제공하는 언론, “A” “K TV”, 

사로서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는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K” .

나 피고 사용표장이 원고들 영업표지와 유사한지 . 

관련 법리   1) 

영업표지가 유사한지는 동종 영업에 사용되는 두 개의 영업표지를 외관 호칭     , , , 

관념 등의 측면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구체적 거래 실정상 일반 ․ ․

수요자나 거래자가 영업표지에 대하여 느끼는 인식을 기준으로 영업의 출처를 오인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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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문자와 문자 등이 결합한 영업표지는 . 

그것이 반드시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으로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하여 있지 않는 한 

구성부분 중 일부만으로 간략히 호칭 관념될 수도 있고 영업표지를 전체적으로 관찰, ․

하는 경우에도 그중 일정한 부분이 특히 수요자 주의를 끌기 쉬운 때에는 전체적 관찰

과 병행하여 영업표지를 기능적으로 관찰하고 중심적 식별력을 가진 요부를 추출하여 

두 개 영업표지를 대비함으로써 유사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필요하다 대법원 선고 도 판결 대법원 ( 2006. 1. 26. 2003 3906 , 

선고 다 판결 등 참조2011. 12. 22. 2011 9822 ).

구체적 판단   2)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영업표지와 피고 사용표장은 유사하다, .

원고 이 부터 년 넘게 그 일간신문의 제호를 라고 쓴 점     A 1998. 1. 21. 20 “K” (M➀

협회 부수공사 보고서 도 위 신문을 로 표기한다 원고 도 채널 이름에 “ ” “K” ), K TV “K”

를 포함한 를 년 넘게 운영하고 있고 두 매체는 서로의 관련성을 공공연히 “K TV” 10 , 

표시하고 있는 점 일보 일보 신문 등도 만으로 표시하거나 부, “S ”, “T ”, “U ” “S”, “T”, “U”

르는 경우가 흔히 있고 그렇게 편의상 줄여 부른다 하여 피고 주장처럼 사람들이 맥, 

락과 무관하게 조선 왕조 가운데 서울과 시골을 떠올리며 의아하게 여길 것이라고 ‘ ’, ‘ ’, ‘ ’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영업표지의 요부는 라고 봄이 타당하다, “K” .

피고 사용표장도 로 불리거나 관념될 개연성이 높다 위에서 본 것처럼 이     “K” . ➁

미 가 원고들의 영업표지로 사용되고 있고 증권방송 은 피고가 그 등록상표의 지“K”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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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품으로 열거한 바와 같이 라디오를 통한 증권방송업 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을 통(“ ‘ ’, 

한 증권방송업 인터넷을 통한 증권방송업 증권방송업 텔레비전을 통한 증권방송‘ ’, ‘ ’, ‘ ’, ‘

업 피고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 와 ’”) . “K”

증권방송 의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나지도 않고 이들을 분리하면 자연스럽지 “ ”

못할 정도로 두 부분이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지도 아니하다 피고 사용표장인 증. “K

권방송 은 여덟 음절로 구성되어 표장으로서는 긴 편이라 할 수 있는데 일반 수요자” , 

나 거래자는 음절수가 많아서 전체로 호칭하기에 불편한 긴 표장은 그중 표지가 될 만

한 부분만 떼어 부르는 등으로 간이하게 호칭할 때가 많다.

피고 사용표장이 부분만으로 분리하여 호칭 관념될 경우 원고들 영업표     “K” ․➂

지의 요부와 호칭 관념 동일하다 그 뒤에 신문 이나 가 붙든 증권방송 이 붙. “ ” “TV” , “ ”․

든 간에 그에 앞서는 부분에 비하여는 수요자의 주의를 끌기 어렵다 오늘날 증권, “K” . 

시장의 동향은 주요한 경제정보를 이루는 데다 는 지상파방송 위성방송 케이블, “TV” , , 

인터넷 를 통틀어 방송업 일반을 가리키는 말로 흔히 쓰이는 점 채널도 TV, TV , “K TV” 

출발 증시와이드 해외선물의 신 등 다양한 증권방송을 편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 ”, “ ” 

추어 보더라도 피고 사용표장에서 증권방송 부분은 식별력을 가지는 부분이라고 보, “ ” 

기 어렵고 결국 피고 사용표장은 원고들 영업표지와 유사하다, .

다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 

관련 법리   1) 

부정경쟁방지법 제 조 제 호 나 목에서 말하는 타인의 영업상 시설 또는 활동과      2 1 ( ) ‘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영업표지 자체가 동일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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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해당 영업표지의 주체와 동일 유사한 표지의 사용자 간에 ․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잘못 믿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리고 그와 , . 

같이 타인의 영업표지와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영업표지의 주지성 식별, 

력의 정도 표지의 유사 정도 영업 실태 고객층 중복 등으로 인한 경업 경합관계의 , , , ․

존부 그리고 모방자의 악의 사용의도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 ) (

선고 다 판결 대법원 선고 다 판결 등 2011. 12. 22. 2011 9822 , 2013. 5. 9. 2011 64102 

참조).

구체적 판단   2)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자신의 영업에 피고 사용표장을 사용하는 행위는 그 서비, 

스를 원고들이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적어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자본, 

조직 등 측면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잘못 믿게 하여 원고들의 영업상 활동과 혼동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는 년에 창간된 국내 최초의 경제신문인 에서      “K” 1960 “A”➀

비롯된 영업표지로 국내에서 특히 증시 동향 등 경제정보 수요자 사이에 널리 인식되, 

어 있는 표지에 해당한다.

피고 사용표장은 원고들 영업표지와 대단히 유사하고 뒤에 붙은 증권방송     , “ ” ➁

부분이 특별한 식별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피고는 증권방송 앞에      “K ” “➂ 부분을 결합하였으나 이는 ” , “K TV”

가 년 개국 당시부터 사용했던 2008 “ 부분과 우연히 비슷하게 되었다고 보기 ” 

어려울 정도로 글꼴과 색상이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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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투자의 창 펀드줌인 주식 초고수는 지금 등 다수의 증권투자 관     “A” “ ”, “ ”, “ ” ➃

련 연재기사를 내고 있고 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다양한 증권방송을 편성하고 , “K TV”

있다 피고로부터 투자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수요자들은 이나 와 같은 경. “A” “K TV”

제 전문 매체를 통하여서도 투자정보를 구하려 할 것이므로 원고들과 피고는 고객층, 

이 일부 겹친다고 볼 수 있다 그 수요자들이 피고 사용표장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 

면 피고가 제공하는 증권투자정보가 마치 언론사인 원고들이 중립적 관점에서 제공하

는 정보라고 오인할 수 있고 적어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제휴 후원 등 밀접한 관계, , 

가 있거나 피고가 제공하는 정보가 원고가 승인한 정보라고 잘못 믿게 할 위험성이 크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가 경제신문 이외의 분야에서까지 소비자층에 식별력     , “K”⑤ 

이나 주지성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혼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경제신문사인 는 종합편성방송채널인 과 년 개국한 를 관계“N” “V” 2012 “N TV”

사로 내세우고 있고 는 년 개국한 를 계열사로 내세우고 있으며 는 , “O” 1999 “O TV” , “P”

년 개국한 방송 과의 관련성을 내세우고 있다 오늘날 미디어 환경 변화로 2008 “W P ” . 

신문사가 위와 같은 전통적 매체 외에도 피고가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는 카카오톡이나 

유튜브에 채널을 운영하는 일은 매우 일반적인 일이 되었다 피고 사용표장이 카카오. 

톡 등 별지 목록 기재 서비스업에 사용되면 수요자나 거래자의 혼동을 초래할 가능성

이 크다.

라 소결론 . 

피고가 피고 사용표장을    별지 목록 기재 서비스업에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제 조 제 호 나 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부정한 목적은 위 나 목 부정경쟁행위2 1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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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립요건이 아니므로 그에 관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 의 , . A

선택적 청구원인 중 하나인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는 이상 상표권 침해에 관하여도 별

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4. 

가 피고의 부정경쟁행위 중단 및 손해배상의무 .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부정경쟁   , 

방지법 제 조에 따라 피고 사용표장을 4 별지 목록 기재 서비스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정경쟁방지법 제 조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5 .

나 손해배상의 범위 . 

원고들은 피고에게 각 만 원 및 지연손해금 배상을 구하였으나 제 심법원은    2,500 , 1

이 사건이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정경쟁’

방지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손해액을 정하기로 하면서 부평세무서 과세정보 회신 14 2 5 , 

결과로 인정되는 피고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피고의 부정경쟁, 

행위 경위 주관적 인식과 목적 행위 모습 기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 , , 

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할 손해액을 각 만 원으로 정한 후 위 돈과 그에 1,500 , 

대한 지연손해금 배상을 명하였다 제 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만 항소하였고 원고들은 . 1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 사용표장을 사용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주로 다투었을 뿐 제 심법원이 정한 손해액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 1

였다 원고들과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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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원고들 각자가 입은 손해는 적어도 만 원에 이른다고 1,500

인정할 수 있고 제 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1 .

이에 제 심법원이 인정한 손해액을 그대로 인정한다   1 .

결론5. 

제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1 , .

재판장      판사 구자헌

판사            권보원

판사            노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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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피고 서비스업

데이터 송신 및 데이터 방송업 무선 방송업 무선 인터넷 방송업 인터넷 플랫폼 및 , , , 

포털을 이용한 통신업 인터넷 방송업 인터넷상의 플랫폼 및 포털 접속 제공업 인터, , , 

넷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방송업

피고 사용표장

증권방송1. K

전항 기재 표장을 포함하는 표장 끝2. .  .


